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제도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An Analysis of the Reporting System of Public Record Production and Its
Improvement Plan

왕 호 성 (Ho-Sung Wang)**

설 문 원 (Moon-Won Seol)***

목  차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2 연구 방법과 선행연구

2. 생산현황 통보제도 운영 현황

2.1 생산현황 통보제도의 의의 

2.2 통보대상 기록물 유형과 통보 방식 

2.3 시스템 규격 현황

3. 통보제도 운영방식 분석

3.1 수기통보 방식 

3.2 전자통보 방식

4. 개선방안

4.1 수기통보 방식의 중단

4.2 기록생산시스템에서의 등록

4.3 전자통보 규격의 개선

5. 맺음말

<초 록>
1999년 공공기록물법이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제도는 기록물의 원활한 수집과 

이관을 목적으로 한다. 2007년 개정된 공공기록물법은 생산현황 통보파일을 기록생산시스템에서 생성하여 기록시스템으로 

전송하는 자동화된 통보방식을 주된 운영방식으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생산현황 통보대상 7종 중 1종만이 전자적으

로 통보되고 나머지 6종의 기록물 유형은 수기방식으로 통보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그나마 작동되고 있는 현행 전자적 

통보방식 역시 규격 미비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한 각종 오류를 야기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록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 

통보방식이 작동되지 못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생산현황 통보제도,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메타데이터 교환표준, 상호운용성

<ABSTRACT>
The system for reporting record production has been operated to collect and transfer the public records 

adequately since the enactment of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in 1999. The Act, which was revised 

in 2007, regulates automated reporting methods in which the production reporting files are generated 

in the records creation systems and transferred to the records management systems. However, only one 

type of record is being notified electronically among seven types, which should be notified under the Act. 

The remaining six types of records are laboriously reported using complicated templates. Furthermore, 

the current working electronic notification mechanism is also causing various errors mainly because of 

inadequate specifications. This study analyzes the causes of failure of the electronic notification through 

the electronic records systems and suggests some policies for its improvement.

Keywords: reporting system of record production, metadata for records, metadata exchange standard, 

interoper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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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기록관리제도는 그 나라의 행정문화와 정치

사회적 특성을 반영하여 형성된다. 우리나라의 

공공기록관리에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몇 가지 

특징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생

산현황통보제도다. 기록생산부서는 매년 기록관

으로, 기록관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기록물

의 생산현황을 통보해야 한다. 이 제도는 “기록

물의 원활한 수집 및 이관”을 위하여 1999년 공

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함

께 도입되었다(동법 제12조). 

생산현황통보를 위해서는 전년도에 생산된 

기록물에 대한 기록물등록대장․기록물배부대

장․기록물철등록부 3종의 전산파일을 제출해

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19조). 2007년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이 목록 및 

전자기록물 파일에 대한 전송정보 파일 생성 

및 전송 기능을 갖추도록 하였고(제33조) 전자

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물 등록정보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제출하도록 명시하였다

(제42조).

이처럼 공공기록물법은 생산현황 통보제도

의 운영을 위해 통보파일을 기록생산시스템에

서 영구기록관리시스템까지 전자적으로 생성․

전송․교환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생산현황 통

보대상인 기록물 유형은 모두 7종이므로 법령

대로라면 이들은 모두 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

하고 기록관리시스템을 거쳐 영구기록관리시

스템까지 전송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전자

적인 방식으로 통보파일이 생성되는 기록물 유

형은 현재 문서류 1종에 불과하며 나머지 6종

은 모두 사람이 하나하나 직접 입력하는 수기1) 

방식으로 통보되고 있다. 이는 법령이 정한 주

된 통보방식을 실무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010년에는 기록관리시스템

으로 생산현황을 통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통보

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공공기

록물법 시행령에 추가(제42조 3항)하였고 이

는 수기 통보방식의 근거로 현재까지 인용되고 

있다. 

제도의 시행 이래 일선 기록관리 현장에서는 

생산현황통보 방식에 대한 여러 문제들을 꾸준

히 제기하여 왔다. 제도의 취지에는 대체로 동

의하지만 취합 데이터의 낮은 신뢰도 문제와 

제도의 비효율적인 운용방식으로 인해 인력․

시간․예산 등 자원이 과도하게 소요된다는 것

이 현장 실무자들의 주요 지적사항이다(황진

현, 2013).

생산현황통보를 위해 기록물을 정리․등록하

는 2월부터 법정시한인 8월까지 통보파일의 오

류 교정과 제출서식을 수기로 채우는데 대다수

의 기록관이 업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2017년 

현재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대상 기관들은 중

앙․지방 행정기관, 정부산하 공공기관, 국립

대 등 714개2)에 달한다. 이렇게 수많은 기관에 

적용되는 제도의 운영방식이 개선된다면 인력

과 시간을 대폭 절약하고 제도가 지향하는 본

 1) 본 연구에서는 전자통보 파일을 자동으로 생성하지 못하고 수작업으로 생성하는 경우를 ‘수기 방식’이라고 통칭하

였음.

 2) 2017년 국가기록원 생산현황 통보 완료 기관 통계(SO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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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의 취지에도 부합하게 될 것이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한 생산현황 

통보대상 기록물은 모두 7종 중 그나마 전자적

으로 통보되는 문서류의 경우도 각종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통보기관의 고초가 적지 않

다. 법령 제정 이후 20년에 가까운 시행기간을 

감안하면, 단지 기술여건과 예산문제 등 열악

한 환경 때문이라고 넘어가기는 어렵다.

물론 디지털환경에서의 기록관리 변화를 고

려하면서 이 제도의 필요성을 엄격하게 분석하

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는 공공기록물법 제정 이전의 기록관리 폐단을 

극복하고자 도입된 생산현황통보제도의 취지

에 동의하며 아직도 유효한 제도라고 판단하였

다. 따라서 제도의 목적과 필요성을 면밀히 분

석하는 대신 운용방법의 문제와 원인을 규명하

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방

법론의 미비로 인해 좋은 취지를 살리지 못하

고 업무에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을 조

속히 극복해야 할 것이다.

1.2 연구 방법과 선행연구

이 연구는 통보제도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생산현황 통보와 관련된 각종 시스템 규

격들과 기록물 관리지침 등을 분석하였다. 제출

된 통보파일의 오류는 실제 오류검사 프로그램

을 구동하여 확인하였고 그 외 관련 내용은 실

무 운용경험을 활용하였다.

국가기록원에서 제정한 기록시스템 관련 표

준들은 생산현황 통보방식을 확인할 수 있는 1

차 자료이다. 2007년 이후 국가기록원은 시스템 

간의 데이터연계 기술규격 들을 제정하여 생산

현황 통보제도의 운영을 위한 기술적 방식을 제

시하기 시작하였다. 2007년은 공공기록물법에 

생산현황 통보파일의 전자적 생성과 전송을 규

정한 조문이 포함된 때이기도 하다. 기술규격과 

함께 기록물 관리지침을 검토한 이유는 지침을 

통해 제도의 운영방식이 전달되기 때문이다. 기

록물 관리지침에는 통보절차, 통보대상, 통보방

식, 통보서식 등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운

영현황을 상세히 살필 수 있다.

생산현황통보 파일의 생성․전송․각종 오

류조치 등은 통보파일을 취합하는 담당자로서

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생산현

황 통보파일은 별도의 프로그램을 통해 제출받

고 있으며 2009년부터 2017년까지 통보 데이터

가 축적되어 있으므로 이를 분석하였다. 전자

통보 파일의 오류는 생산현황 오류검사 프로그

램을 구동하여 검사를 거친 통보파일을 대상으

로 확인하였다.

생산현황 통보제도의 본격적으로 다룬 선행

연구는 황진현(2013)의 연구가 유일하다. 2013년

은 지금보다 많은 19개의 서식이 요구되던 시

기로 제도의 운영방식에 대한 기록관리 현장의 

불만은 매우 높았다. 황진현의 논문에서는 현

장 기록연구사들과의 면담과 설문조사를 통해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생산현황 통보 데이터의 신뢰성 문제를 심각하

게 보았는데, 그 원인을 두 가지로 분석하였다. 

첫째, 19개 통보서식을 채우는 작성주체가 기

록관리 비전문가인 처리과 담당자라는 것이다. 

둘째, 통보파일의 오류가 자주 발생한다는 것이

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안된 개선방안은 통

보서식 간소화․처리과 교육․통보방식의 자

동화․통보 기록물의 시스템 등록이다(황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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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이 연구는 생산현황 통보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본격적으로 다뤄 이를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안타깝게도 2018년 현재 

통보파일의 신뢰성 회복이라는 근본적인 문제

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채, 서식만을 19개에

서 15개로 축소한 것 외에는 여전히 같은 방식

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식의 간소화와 교육으로는 

제도가 개선되기 어렵다는 인식을 토대로 전자

통보의 오류 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자동

화 및 등록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했다

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된다. 다만 메타데

이터의 생성․교환을 고려하여 시스템 규격을 

분석하였지만 세부 설계는 후속 연구에서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2. 생산현황 통보제도 운영 현황

2.1 생산현황 통보제도의 의의 

생산현황 통보제도는 공공기관의 기록물 생

산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생산된 기록물의 목록

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매년 제출하도록 법

률로 의무화한 것이다. 이는 과거 대통령기록

을 포함한 공공기록이 합리적 절차 없이 무단 

폐기․은닉․반출되어 민주주의가 훼손되었

던 폐단을 막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다. 

법령에 “기록물의 원활한 수집 및 이관”을 

위한 제도라고 표방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는 

이관대상 기록물이 추후에 누락되지는 않는지

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기록물의 무단폐기를 방지하고, 처리과

가 생산․등록한 기록물을 기록물관리기관들

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요기록물의 

생산․등록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생산된 기록물의 목록을 이렇게 매년 영구기

록물관리기관에 일일이 통보하는 제도는 매우 

‘규제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기록을 생산․관

리하는 행정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한국적 상황

에서 만들어진 제도라고도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활용

되고 있는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국가기

록원이 통보받은 생산현황 데이터 및 목록을 

이관 대상 기록물을 점검하고, 중요 기록물 생

산 등록을 촉진하는 데에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진 바가 없다. 분명한 것은 

현재의 통보방식이 일선 공공기관 및 기록관의 

업무처리에도 매우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영

구기록물관리기관이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활용하기에도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각

급 기관의 기록물 생산현황자료를 통보제도의 

취지에 맞게 활용하고, 이관을 위한 자료로 활

용하려면 이에 걸맞은 자료 형식과 시스템 기

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생산현황 통보를 위

하여 별도의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일

상적으로 생성․축적․사용되는 기록물 메타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리 설계된 표준화된 형식

에 맞추어 목록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통보기록

물 목록을 생성해야 통보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료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생산현황통보제도는 

메타데이터 생성과 활용, 공유의 관점에서 재

설계될 필요가 있으며, 메타데이터의 추출 및 

보고, 혹은 공유 기능이 시스템에 구현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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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생산현황 통

보와 관련된 지침과 시스템, 규격 등을 살펴보

았다.

2.2 통보대상 기록물 유형과 통보 방식 

2.2.1 기록물 유형별 통보 방식

생산현황 통보제도의 운영에 관한 통보절

차․통보대상․통보방식․통보서식은 매년 발

간․배포하는 기록물 관리지침3)을 통해 전달된

다. <표 1>은 2017년 기록물 관리지침에서 정

한 생산현황 통보 관련 내용을 요약한 표이다.

통보대상 기록물을 문서, 조사연구검토서, 회

의록, 시청각, 비밀, 행정박물, 간행물의 7종으

로 정하고 있다. 문서에는 전자와 비전자문서

(대장, 카드, 도면 포함)가 모두 포함된다. 생산

현황을 통보하기 위해 제출하는 15개의 서식에

는 7종 기록물의 생산현황과 보유현황에 대한 

요구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기록물은 모

두 법령상의 기록관리 대상에 해당하며 이중 조

사연구검토서․회의록․시청각 등 3종은 공공

기록물법에서 정한 생산의무 기록물이다. 

기록물 관리지침은 각 기관이 보유한 기록시

스템에 따라 생산현황 통보방식을 달리 설명하

고 있다. <표 2>는 지침에서 제시하는 5가지 유

형을 정리한 표이다. 

구분 내용

통보절차 처리과-기록관-국가기록원 간 통보 기한

통보대상 전자․비전자문서/조사연구검토서/회의록/시청각/비밀/행정박물/간행물 등 7종

통보내용 각 통보대상 기록물 종별 생산현황/생산목록/보유현황/보유목록 제출 

시스템 유형별 통보방식 전자문서시스템/업무관리시스템/자료관시스템/기록관리시스템의 조합에 따른 5개 유형 구분

통보서식

 1. 전년도 생산기록물 현황(총괄표)

※ 생산현황통보시스템(SORA)에 제출

 2. 전년도 보유기록물 현황(총괄표)

 3. 조사연구검토서 생산현황

 4. 조사연구검토서 생산목록

 5. 회의록 생산현황

 6. 회의록 생산목록

 7. 시청각기록물 생산현황

 8. 시청각기록물 보유현황

 9. 시청각기록물 생산목록

10. 비밀기록물 생산현황

11. 비밀기록물 생산목록(3년 경과)

12. 행정박물 유형별 보유현황

13. 행정박물보유목록

14. 간행물 생산현황

15. 간행물 생산목록

<표 1> 2017년 기록물관리지침 생산현황 내용

 3)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2017년 기록물 관리지침을 기준으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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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생산시스템 관리시스템 전자 제출 SORA 제출

유형 1 업무관리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 ○ ○

유형 2 업무관리시스템 자료관시스템 ☓ ○

유형 3 전자문서시스템 자료관시스템 ○ ○

유형 4 전자문서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 ○ ○

유형 54) 전자문서시스템 ☓ △ ○

<표 2> 유형별 통보파일 제출 구분

<표 2>에 의하면 기록시스템에 이용하여 전

자통보가 가능한 조합은 유형1, 유형3, 유형4다. 

결국 전자통보가 가능하려면 기록관리시스템

을 보유해야 하거나 전자문서시스템과 자료관

시스템을 보유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다만 특이

한 점은 3가지 유형의 전자제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지침에서는 5가지 유형에 관계없이 

전자파일을 생산현황통보시스템(Statistics of 

Records & Archives, 이하 SORA)을 통해 제

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국가기록원, 2017a).

SORA는 생산현황 통보를 위한 현황과 목

록인 15개의 서식을 입력하고 업로드하기 위해 

개발된 온라인 시스템이다. 통보기관들은 각각

의 고유 계정으로 SORA에 접속하여 조사한 

15개 생산현황을 제출한다. <그림 1>은 SORA

의 화면이다.

기록물 관리지침은 생산현황 통보를 시스템 

유형에 따른 전자통보와 15개 서식의 수기통보 

방식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하지만 전자통보 

방식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서식뿐만 아니라 전자통보 파일까지 SORA

를 통해 최종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SORA는 

통보현황을 제출받는 취합 프로그램이며 기록

생산시스템이나 기록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데이터를 전송․교환하는 기능은 없다. 따라서 

SORA를 통한 생산현황의 제출은 전자통보가 

아닌 수기통보 방식으로 보아야 한다. 모든 현

황을 SORA로 제출받는 현재의 생산현황 통보

<그림 1> 생산현황통보시스템(SORA) 화면

 4) 유형5와 같이 기록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기록원에서 별도 제공하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자통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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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결국 수기방식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셈

이다.

2.2.2 오류검사 프로그램 운영 현황

SORA에 제출되는 15개 서식은 직접 입력하

거나 엑셀형식의 파일을 업로드하는 수기방식

이므로 준수해야 하는 시스템 규격이 별도로 존

재하지 않는다. 반면 기록시스템을 통해 제출․

전송되는 통보파일은 별도의 규격에 따라 생성

되므로 만약 이 규격을 준수하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생산

현황 통보파일의 오류는 주로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전자파일의 규격 오류를 의미한다. 

전자통보 파일의 오류는 매년 반복되고 있어 

이의 해결을 위해 오류검사 프로그램이 도입될 

정도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자되어 왔다. 국

가기록원은 통보파일의 정상적인 접수를 위해 

사전 오류검사 프로그램을 온라인을 통해 제공

(http://check.archives.go.kr)하고 있다(국가

기록원, 2017a, p. 71). <그림 2>는 오류검사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제 발생하는 생산현황 통

보파일의 오류를 분석하는 화면이다.

<그림 2>를 보면 오류검사가 자료관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으로 구분되어 수행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는 통보파일의 규격이 자료관

시스템과 기록관리시스템이 수용하는 규격임

을 알 수 있게 한다.

실무 수행 과정에서 확인되는 오류 유형들은 

대체로 전송오류 또는 통보파일의 규격오류들

이다. 전송오류는 오류검사 프로그램으로 통보

파일을 전송하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되며 그 

원인은 대체로 통보파일의 용량과 관련되어 있

다. <그림 3>은 실제 제출된 기관의 통보파일의 

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다. 

<그림 2> 생산현황통보 오류검사 프로그램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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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제출된 전자통보 파일

<그림 3>을 보면 실제 제출된 기록물건 통보

파일의 용량이 76MB가 넘고 4개 파일의 전체 

용량은 117MB를 초과한다. 일반적으로 100MB 

이상의 대용량 파일을 보통 사양의 PC에서 실행

하면 CPU 부하로 인해 다운되는 경우가 많다. 

<그림 4>는 위의 기록물건 통보파일을 연구자의 

PC에서 실행하였을 때 CPU 부하가 100%에 도

달하여 PC가 다운된 화면을 캡처한 것이다.

 <그림 4> 기록물건 통보파일 실행으로 

다운된 PC 화면

 

규격오류는 오류검사 프로그램을 구동하면 

파악할 수 있다. 오류검사 프로그램은 사전검사

/규격검사/내용검사로 영역을 구분하여 19개 

항목의 규격을 검사한다. 최근 3년간 오류검사 

프로그램에서 검사한 통계를 보면 규격오류의 

대부분이 ‘기본키 중복․코드항목’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5)(<그림 5> 참조). 

오류검사 프로그램에서 규격오류가 확인되

면 통보기관은 오류파일을 규격에 맞게 재편집

하고 수정이 완료된 파일을 재차 제출하는 과

정을 반복한다.

2.3 시스템 규격 현황

오류 현황을 통해 전자통보 방식이 자료관시

스템 또는 기록관리시스템 규격과 관련되어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규격의 내용을 파악

하기 위해서 생산현황 관련 사항을 담고 있는 

시스템 표준들6)을 생산-관리-영구기록관리의 

단계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2.3.1 기록생산시스템 표준

생산현황의 전자통보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

 5) 2015-2017년 사전오류검사내역 분석(http://check.archive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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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생산현황 통보파일 오류 분석 화면

하고 있는 기록생산시스템 표준은 모두 3개로 

<표 3>과 같다. 표준 1-①은 “생산시스템이 

기록물 생산현황을 정확하게 생성․관리하고 

생산현황을 바탕으로 기록물 이관결과를 조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일반요건을 규정하고 

있다(국가기록원, 2012). 표준 1-②와 1-③은 

생산현황의 전자통보를 위한 세부요건을 <표 

3>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국가기록원, 2013a, 

2013b).

기록생산시스템과 관련된 세 개의 표준은 모두 

생산현황 통보와 관련한 전자적 기능을 일반요건 

또는 세부요건으로 언급하고는 있지만 통보파일

의 규격을 다루지는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2.3.2 기록관리시스템 표준

기록관리시스템 표준 중 생산현황을 언급

하고 있는 표준은 모두 4개로 각 표준 현황은 

<표 4>와 같다. 표준 2-①은 생산현황과 관련

한 기록관리시스템의 기능요건을 <표 5>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표준 2-③을 포함시킨 

구분 표준명 세부 요건

1-①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 기능요건 (생산현황의 생성․관리․조회가 필요하다는 일반요건)

1-②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 기능요건 

제2부: 전자문서시스템

기록물철․건의 목록/개수/생산기간 파악 기능, SORA와 연계한 시스템 

파일의 다운로드․내보내기 기능, 발생한 오류건수와 내역 통보 및 보정 

기능

1-③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 기능요건 

제3부: 업무관리시스템

통보서식에 따라 생산현황 자동 추출 또는 등록 기능, 기록관리시스템으

로의 통보파일 온라인 전송 및 다운로드 기능, 생산현황 통계 기능

<표 3> 생산현황 관련 기록생산시스템 표준 및 시스템별 요건 

 6) 해당 표준들은 모두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서 제공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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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표 준 명

2-① 기록관리시스템 기능요건

2-② 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규격 제1부 업무관리시스템과의 연계

2-③ 전자문서시스템과 자료관시스템간 이관 Data 규격

2-④ 행정기관의 자료관시스템 규격

<표 4> 생산현황 관련 기록관리시스템 표준 현황 

구 분 내 용

요건

기록물 생산현황을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과 직접 연계하여 온라인으로 전송받거나 이관매체 

등을 통해 기록관리자가 직접 등록할 수 있어야 한다(M)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에서 통보한 생산현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오류 내역을 입력하여 해당 

정보를 내보내기(export)할 수 있다(O).

기록관리시스템에 추가로 등록된 기록물의 생산현황을 영구기록관리시스템으로 보내기(export)할 수 있어야 

하며 영구기록관리시스템과 직접 연계하여 온라인으로 전송하거나 보내기(export)한 생산현황 파일을 다운로

드할 수 있어야 한다(M).

기록물 생산현황을 기록관리자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M).

유형별 

준수 규격

a) 전자문서시스템
행정기관의 전자문서시스템 규격(행정안전부고시 제2010-54호)의 Ⅱ. 전자문서시스

템과 자료관시스템(기록관리시스템)간 이관 Data 규격

b) 업무관리시스템 NAK/TS 1-1 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규격 제1부: 업무관리시스템과의 연계

※ (M)은 필수, (O)는 선택 요건을 의미

<표 5> 생산현황 관련 기록관리시스템 기능요건 

이유는 표준 2-①에서 생산시스템이 전자문서

시스템인 경우에는 표준 2-③을 참조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국가기록원, 2015a). 

하지만 표준 2-③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서 

현재 제공되지 않으므로 본 장에서는 동일 규격

인 표준 2-④로 대체 검토하였다.

특이한 점은 표준 2-①이 업무관리시스템과 

기록관리시스템 간에 교환하는 생산현황 전자

통보 파일의 규격은 표준 2-②를 따르도록 되

어있는데 표준 2-②의 본문에는 통보파일의 규

격은 누락되어 있다는 것이다. 표준 2-②의 머

리말은 공공공기록물법 시행령 33조(처리과의 

기록물생산현황 통보)의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의 장이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명시

(국가기록원, 2017b, p. iii)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표준 2-②가 생산현황 통보파일 규격이 

없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표준 2-②가 다루

는 내용은 단위과제카드/문서관리카드/메모보

고 등 업무관리시스템이 생성하는 기록계층의 

데이터 규격이며 그 파일포맷은 XML 형식이

다. 앞서 오류 현황에서 확인한 것처럼 오류검

사 프로그램은 기록관리시스템에 생성된 통보

파일의 포맷이 TXT 형식이 맞는지를 점검하

므로 표준 2-②의 규격과는 다르다. 이는 업무

관리시스템․기록관리시스템․중앙영구기록

관리시스템 간에 주고받는 데이터의 교환 포맷

이 XML/TXT 로 이원화되어 표준 규격이 확

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표준 2-④는 전자문서시스템과 자료관시스

템 간에 교환되는 데이터 규격을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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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준이 제시하는 통보대상과 명명규칙의 

규격은 <표 6>과 같다. 

<표 6>을 보면 자료관시스템 규격이 통보파일

의 포맷을 TXT 형식이며 통보파일의 수는 모두 

7개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오류

현황에서 확인했던 규격형식과 동일한 것으로 

생산현황 통보파일의 규격은 자료관시스템이 

정한 규격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2.3.3 영구기록관리시스템 표준

영구기록관리시스템 표준 중 생산현황을 언

급하고 있는 표준은 2개로 <표 7>과 같다.

표준 3-①은 생산현황 통보파일의 규격은 

표준 3-②의 규격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기록원, 2015b, p. 19). 표준 3-②는 중앙

영구기록관리시스템(CAMS)이 표준 제목으

로 등장하면서 생산현황 통보파일의 규격을 다

루는 유일한 표준이다. 제목만 보면 기록관리

시스템의 규격으로 보이지만 그 내용은 CAMS

가 수용하는 통보파일의 규격을 다룬다. 표준

에서 정한 통보파일의 규격은 <표 8>과 같다.

<표 8>을 보면 통보파일의 규격이 파일개

수․명명규칙을 구분하고 파일포맷이 TXT 형

식으로 앞서 검토한 자료관시스템 규격과 방식

이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생산현황의 전자적 통보방식을 정한 생애주

기 단계별 시스템 표준을 검토하여 확인된 사실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기록시스템 표준은 

생산현황의 전자적 통보기능을 요건으로 제시

하고 있다. 둘째, 기록관리시스템은 XML/TXT 

통보파일
기록물철등록부․기록물등록대장․배부대장․기록물철등록부변경이력․기록물등록대장변경이력․

특수목록․첨부파일

명명규칙 접수구분+기관코드+생산년월+순번+전체수량+현재수량+파일구분

적용예시 L_3650000_200208_01_02_01_A0.txt

<표 6> 자료관시스템 생산현황 통보파일 규격

구분 표준명 세부 요건

3-①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기능요건

∙기록관리시스템과 직접 연계한 통보파일의 수신 또는 업로드 

기능

∙생산현황 필수정보 누락여부 및 오류 점검 기능

∙생산현황 목록정보에서 이관요청 목록 생성 기능 

3-②
기록관리시스템과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과의 

데이터연계 기술규격
3-①에서 준수해야 할 규격

<표 7> 생산현황 관련 영구기록관리시스템 표준 현황 및 세부요건 

통보파일 기록물철, 기록물철 생산인수인계현황, 기록물건, 컴포넌트

명명규칙 기관코드+PROD+파일구분자+생성일시분초(타임스탬프)

적용예시 1234567_PROD_MST_200612012356.txt

<표 8> CAMS 생산현황 통보파일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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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두 가지를 통보파일의 규격으로 모두 사

용할 수 있다. 셋째,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은 

TXT 형식만을 수용하며 이는 자료관시스템 규

격을 준수한다. 그렇다면 현행 생산현황 통보

파일의 포맷이 TXT 형식인 이유는 중앙영구

기록관리시스템이 수용 가능한 유일한 규격이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상에서 법령이 정한 생산현황 통보제도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제 제출된 통

보파일․오류현상․관련 시스템․지침․표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였다. 현황 파악을 통

해 생산현황 통보제도의 주된 운영수단이 수기

통보 방식이며 전자적 통보방식은 보조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 장에서는 

법령이 정한 주된 통보방식이 보조적으로 사용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히기 위해 수기 및 

전자 통보방식을 모두 분석하였다.

3. 통보제도 운영방식 분석

3.1 수기통보 방식 

공공기록물법은 생산현황의 수기통보를 기록

관리시스템으로 통보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령 42조 3항). 따라

서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기록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방식이 생산현황의 주된 통보방식은 이어

야 한다. 다음은 생산현황의 운영방식과 관련

한 공공기록물법의 시행령 조항들이다.

<표 9>를 보면 법령이 정한 전자적 통보방식

은 통보대상 기록물을 기록생산시스템에서 등

록할 수 있는 기능의 구현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기록생산시스템은 결제문서에 최적화

되어 있어 생산현황 통보에 필요한 15개 서식

의 내용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 조사연구검

토서나 회의록 등의 등록은 가능하지만 서식이 

요구하는 선별기준에 따라 식별하는 기능은 없

다. 행정박물이나 비밀기록물은 생산시스템에 

등록할 방안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결국 

생산현황 통보제도는 생산시스템에서 등록 자

체가 불가능하거나 등록된다 하더라도 식별이 

어려운 기록물을 통보대상 서식에 포함시켜 생

산현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생산현황의 전자적 통보가 법규사항이고 모든 

기록시스템의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수기방식

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한

계이자 모순이다.

조항 내 용

33조
생산현황의 통보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제20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기록물 등록정보를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다. ※ 위 두 조항은 생산시스템에 등록관리 
의무화 규정 

34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은 제33조에 따른 기록물 생산현황 보고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목록 및 전자기록물 파일에 대한 전송정보 파일 생성 및 전송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42조 2항 기록물생산현황의 통보는 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2조 3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록관리시스템으로 기록물생산현황을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영구기록물관리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통보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 

<표 9>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의 생산현황 통보제도 관련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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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시스템에 등록이 가능한 문서류를 제외

하면 생산현황 통보대상 기록물은 조사․연

구․검토보고서, 회의록, 시청각, 비밀, 행정박

물, 간행물의 6종이다. 이중 조사․연구․검토

보고서, 회의록은 해당 기록물 유형 전체의 생

산현황을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선별기준에 따

라 일부만을 추출해서 통보해야 한다. 그 이유

는 이들 기록물이 선별기준에 해당되면 반드시 

생산되어야 하는 법정 생산의무 기록물(시행령 

17-18조)이기 때문이다. 생산의무 기록물은 선

별기준이 복잡하고 생산시스템에 선별기준별

로 구분하여 등록할 마땅한 방안이 없어 현황

파악이 쉽지 않다. 그렇다면 현행 통보제도는 

현황파악 자체가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려는 노

력보다는 법적 대상이라는 명분만을 좇아 운영

되고 있는 셈이다. 이런 방식으로 취합되는 데

이터를 정확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나머지 4종의 기록물 역시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일부는 관리방안이 미비

하거나 일부는 전자적 관리방안 자체가 확보되

지 않은 대표적 기록물 유형들이다. 이처럼 포

착과 획득을 위한 관리방안이 미비한 기록물의 

생산현황을 수기로 취합하는 현재의 방식을 합

리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SORA는 7종 기록물 전체에 대한 15개의 서

식과 문서류 1종의 전자파일7)을 모두 제출받는

다. 이미 시스템으로 제출한 전자파일을 SORA

를 통해 재차 제출하는 현행 방식은 중복이며 비

효율적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15개 서식의 불

규칙적인 항목은 시스템에서 상호운용 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일 정도로 복잡하다. 다음은 15개 

서식을 요구에 따라 구분한 <표 10>이다. 

<표 10>에 의하면 15개 서식은 생산현황․생

산목록․보유현황․보유목록으로 구분되지만 

각 구분별로 대상 기록물이 모두 제각각 다름

을 알 수 있다. 만약 순수하게 기록물의 생산현

황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하나의 목록파

일에 가급적 모든 항목을 포함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유리하다. 대상 기록물의 유형이나 형태

가 다양하다면 메타데이터 요소에 포함시키는 

것이 알려진 표준들의 일반적인 기법8)이다. 만

약 생산현황 서식들이 메타데이터 표준과 기록

시스템에 적용을 함께 고려하여 설계하였다면 

현재와 같이 복잡하게 구성되지는 않았을 것으

로 판단된다. 잘 설계된 하나의 생산목록 파일

은 곧 생산현황이며 매년 누적된 생산목록의 

합산은 곧바로 보유현황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개 서식이 생산현황․보

구 분 대 상

생산현황 전년도 생산 기록물 전체/조사연구검토서/회의록/시청각/비밀/간행물

생산목록 조사연구검토서/회의록/시청각/3년 경과 비밀/간행물

보유현황 전년도 보유 기록물 전체/시청각/행정박물

보유목록 행정박물

<표 10> 생산현황 통보 15개 서식 구분

 7) 기록물 관리지침에서는 전자파일을 시스템파일로 지칭한다.

 8) ISAD(G)나 우리의 영구기록물기술규칙도 기록물의 물리적 특성은 요소는 필수요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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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황․목록 등으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은 기록물의 물리적 유형과 논리적 선별기준

이 혼란스럽게 뒤섞여 표준화된 메타데이터 설

계를 어렵게 하는 데서 발견할 수 있다(국가기

록원, 2017, p. 73-83). 이는 생산현황 제도를 통

해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특정 유형들을 관리해

보려는 의도로 이해되지만 그 취지와는 달리 제

도의 운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

3.2 전자통보 방식

앞서 검토한 것처럼 생산현황의 전자통보 방

식은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이 유일하게 수

용 가능한 자료관시스템 규격에 의해 제어되고 

있다. 자료관시스템 규격에서 규정한 통보파일

의 포맷은 TXT 형식이다. TXT 파일은 워드 

프로그램에서 불러 읽을 수 있지만 규칙 없이 

문자열이 나열되기 때문에 파일의 내용이 많은 

경우 가독하고 이해하기 매우 힘든 한계가 있

다. 통보파일은 1년간 생산된 기록물의 철․건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파일이 내용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한계는 통보파일에 

오류가 생겼을 경우 오류를 확인하고 수정하기 

어렵게 만들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모시킨다. 

<그림 6>은 실제 통보파일을 메모장에서 실행

시킨 화면을 캡처한 것이다.

오류가 발생한 통보파일의 가독을 위해 본 연

구에서는 별도의 편집 프로그램을 활용9)하였다. 

가독 가능한 상태로 통보파일을 변환하여 분석

한 결과 기본키 값 및 단위과제코드의 오류들이 

많았다. 기본키 값의 오류는 규격에서 미리 정한 

숫자나 문자의 내용․길이 등이 맞지 않을 때 

주로 발생하며 원인은 TXT 형식의 값 처리방

식으로 인한 것이다. 다음은 규격에서 이기종 시

스템을 기본키 값으로 구분하는 예시이다. 

<표 11>을 보면 각 요소들의 기본키 값을 사

전에 정한 형식에 맞춰 숫자를 입력하는 방식임

을 알 수 있다. 만약 01-06 사이의 범위를 벗어

난 값이 잘못 기재되면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것

이다. 하지만 사전 정의 값의 형식이 복잡하다면 

사람이 이해하고 수정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해 

질 것이다. 다음은 단위과제코드 값의 예시이다.

<그림 6> TXT 형식 통보파일의 비가독성

 9) 공개 문서편집 프로그램 울트라 에디트(UltraEdit)의 편집기능을 활용하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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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명 속성 길이 필수 기본키 값

시스템구분코드 Char 2 필수

01: 업무관리시스템(08년 이전)

02: 전자문서시스템

03: 기록관리시스템

04: 업무관리시스템(08년 이후)

05: 기타(행정DB구축, 자료관시스템)

06: 구전자문서시스템

<표 11> 통보파일에서 구분하는 시스템 유형

단위과제코드의 <표 12>와 같이 복잡한 숫

자와 영문자의 조합이고 그 자리수가 20개를 

초과한다면 사람이 직접 이를 생성하거나 수정

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구분 예시

단위과제코드 BIS15da4812cd8940278348050630083

<표 12> 단위과제 코드값 예시

한편 기본키 값의 작성이 난해하여 발생하는 

규격 오류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문제가 이 단

위과제카드 오류에서 발생한다. 단위과제코드 

오류는 코드를 정부기능분류시스템에서 발급

하기 때문에 발급시스템과 불일치할 때 생기는 

오류이다. 이 오류는 생산현황 통보제도나 규

격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 분

류체계가 정부기능분류체계에 종속되기 때문

에 발생하는 것이다. 기록 분류체계의 종속성 

문제는 별도의 연구 과제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겠다. 

TXT 형식의 또 다른 한계는 메타데이터 요

소를 상속받는 기록물의 계층구조를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다. 통보파일일 4개 또는 7개인 이

유는 이 계층 표현의 한계로 인해 각 계층별로 

별도의 파일을 생성해야하기 때문이다. 계층을 

표현하지 못하면 각 계층별로 중복되는 요소 

역시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

로 키 값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오

류조치를 파일별로 여러 번 수행하게 만든다. 

<표 13>은 규격에서 요구하는 생산현황 계층

별 파일들이다.

<표 13>의 두 규격을 비교하면 생산현황의 

통보대상이 ‘철, 건, 첨부, 수발신’ 정보로 동일하

지만 파일의 개수가 상이한 것은 기록관리 환경

의 차이로 보아야 한다. 자료관시스템을 사용하

던 당시10)의 기록관리 환경에서는 표와 같이 

7개 계층 정보를 파악해야 철․건 정보 등이 파악

될 수 있었고 기록관리시스템 환경에서는 4개

자료관시스템 규격(7개) 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규격(4개)

기록물철등록부, 기록물등록대장, 특수목록, 배부대장, 첨부

파일, 기록물철등록부이력, 기록물등록대장이력
기록물철, 기록물철 생산인수인계, 기록물건, 컴포넌트

<표 13> 규격별 통보파일 수

10) 행정기관의 자료관시스템 규격의 발간년도는 200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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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으로 파악이 가능했던 것이다. 기록물은 기본

적으로 계층구조를 이루므로 다양한 분류체계

에 따라 증감이 유동적이다. 따라서 각 계층 메

타데이터를 생성․교환하는 규격은 하나의 파

일에서 계층표현이 가능한 형식을 선택하여 설

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층표현의 또 다른 제약은 중복․반복 사

용되는 메타데이터 요소가 있어도 이를 재사용

하거나 상속받을 수 없도록 만든다. <표 14>는 

각각의 통보파일들에서 중복 사용되고 있는 요

소들을 비교한 표이다.

<표 14>와 같이 중복요소를 반복적으로 사

용하게 되면 통보파일의 내용이 많아지고 용량 

또한 과도하게 증가하게 된다. 이 또한 오류의 

주요 원인이다.

현행 규격의 한계는 명명규칙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표 15>는 기록관리시스템과 CAMS

의 데이터연계 규격이 정하고 있는 명명규칙

이다.

명명규칙을 보면 기관코드를 통해 기록물의 생

산기관을 식별하고 각각의 파일은 MST/TAKE/ 

DTL/DFILE이라는 약자를 통해 구분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TimeStamp는 ‘20061201012356’

과 같이 통보파일을 생성한 시점을 초 단위까

지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표준에는 명명규칙

에 대한 추가 설명이 없지만 제시된 규칙을 통

해 몇 가지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첫째, 통보

파일이 기록물철-철인수인계-건-컴포넌트 4개

의 파일을 요구한다. 둘째, 4개의 통보파일은 

하나의 묶음이 세트이므로 하나라도 누락되면 

통보오류가 발생한다. 셋째, 생성시간에 따라 

유동적이고 자리수가 많은 TimeStamp를 명

명규칙으로 처리하고 있어 오류가능성이 높다. 

넷째, 각 파일을 구분하는 MST/DTL 등의 약자

에 대한 설명이 표준에 포함되지 않아 사람이 

식별하고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통보파일의 

규격인 TXT 형식의 파일포맷은 기록의 속성

을 표현하기에 여러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

다. 오류검사 프로그램까지 개발하였지만 해결

구분 기록물철 철인수인계 기록물건 컴포넌트

중복요소

시스템구분코드

처리과코드

단위과제코드

기록물유형

시스템구분코드

처리과코드

단위과제코드

기록물유형

시스템구분코드

처리과코드

기록물유형

시스템구분코드

처리과코드

기록물유형

<표 14> 생산현황 통보파일 중복요소 비교표

대 상 명 명 규 칙

기록물철 생산현황 기관코드_PROD_MST_TimeStamp.txt

기록물철 생산인수인계현황 기관코드_PROD_TAKE_TimeStamp.txt

기록물건 생산현황 기관코드_PROD_DTL_TimeStamp.txt

컴포넌트 생산현황 기관코드_PROD_DFILE_TimeStamp.txt

<표 15> 생산현황 통보파일의 명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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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고 오류가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이러한 규격 자체의 한계에서 기인한다. 구조

적 결함이 있는 규격의 오류조치 보다는 규격 

자체의 변경이 보다 생산현황 통보제도의 목적

에 부합하는 현명한 대책이 될 수 있다. 자료관

시스템 규격은 2003년 제정 당시의 기술적 환경

이 반영된 규격이므로 현재의 기술과 축적된 기

록관리 노하우를 볼 때 변경이 시도되기만 한다

면 개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업무관리시

스템과 기록관리시스템 간에는 기록계층을 표

현할 수 있는 규격11)을 이미 사용하고 있다(국

가기록원, 2017b, pp. 13-17)는 점도 참고가 될 

수 있다.

4. 개선방안

생산현황 통보제도의 현황 분석 결과 기록시

스템을 통한 전자방식의 운영을 규정한 법령․

표준과는 달리 실제로는 비전자적인 수기방식

에 전반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생산현황 데이터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수기방

식이 편법적으로 고착화된 근본적인 원인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수기방식이 생산현황 전체를 

통보할 수 있는 주된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전

자통보방식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줄어들었

다. 둘째, 통보대상 기록물의 등록기능이 기록

생산시스템에 구현되지 않아 전자적 통보가 원

천적으로 불가능했다. 셋째, 기록시스템 간 상

호운용성이 미흡한 시스템 규격의 한계가 장애

가 되어 적절한 전자통보 방식을 확보하지 못

했다. 본 연구는 이처럼 제도의 운영방식에 대

한 문제와 원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3가지 개

선방안을 제안하였다.

4.1 수기통보 방식의 중단

생산현황 통보제도의 분석 결과 밝혀진 여러 

문제점들과 개선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개선방안

이 통보서식의 간소화나 교육 강화와 같은 부

분적인 방식이라면 이는 문제의 원인과 관계없

는 미봉책으로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2014년 

한차례 서식이 축소되었고 교육 또한 꾸준히 

증가했지만 상황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

렵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첫 번째 개선방안은 수

기통보 방식의 중단이다. 이유는 첫째 수기방식

이 법규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둘째 수기로 통보받은 데이터의 품질을 신뢰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 때문이다. 이는 전자적 

기록관리 원칙에 대한 인식을 완화시켜 관련 노

력마저도 미미하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

공공기록물법은 기록물의 생산현황이 기록시

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생성․통보․관리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록 2010년 시행령을 

통해 수기방식의 근거가 생겼다고는 하나 이는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조항이다. 기록시

스템으로 생산현황을 통보를 수행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하는 노력이 우선이지 예외 조항을 근거로 

수기방식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편법으로

11) 업무관리시스템의 기록계층인 단위과제카드-철-철인수인계-건의 계층을 하나의 파일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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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볼 수 없다. 생산현황 통보대상 기록물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메타데이터를 생성․추출․

전송․교환될 수 있도록 하여 수집․이관에까지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률의 제정 목적이

다. 기록시스템이 아닌 SORA에 전적으로 의존

하고 있는 현행 수기 통보방식은 전자적 통보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을 무력화시

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제도가 시행된 지 20년

에 가까운 세월이 지나고 있지만 통보대상 대부

분이 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조차 되지 못하고 

있음은 이를 잘 반영한다. 

수기통보 방식의 또 다른 문제점은 통보된 

데이터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록물 유

형별로 기록관리 기준과 생산의무 기준을 모두 

숙지해도 통보대상 유형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

을 뿐만 아니라 이마저도 15개의 서식과 수백 

개의 서로 다른 요소로 구분하여 통보해야 한다. 

수년간 해당 실무를 담당하는 전문 기록연구사 

조차도 지침을 정밀히 참조해야 알 수 있는 이 

난해한 서식을 작성하는 주체가 처리과 담당자

라는 점에 다시금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비전

문가인 이들이 작성한 복잡한 서식의 통보 데

이터가 정확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지 생각해봐야 한다. 더구나 통보 과정 전반에

서 수기로 입력하는 과정이 반복되므로 오류는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통보기관의 

실무자들조차 자신들이 취합한 데이터지만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근본적인 원인인 것

이다. 

이처럼 현행 생산현황 통보제도의 주된 운영

수단으로 작동되고 있는 수기통보 방식은 미비

한 규정의 준수와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의 양

산이라는 2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는 방식 

자체의 문제이므로 수기방식이 중단되지 않으

면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2 기록생산시스템에서의 등록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두 번째 개선방안은 

통보대상 기록물의 생산현황을 받아야 한다면 

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록시스템에 등록되

지 않은 기록물은 포착하기 어렵고 포착하지 

못한 기록물을 획득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

이다. 기록물의 생산현황을 파악하는 목적이 

수집을 위한 것이라면 기록물의 등록은 필수적

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현행 생산현황 통보방

식은 기록물이 생산시스템에 등록되지 못하더

라도 공지․교육․공문 등 인위적 방법으로 

조사․통보하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으로는 기

록물의 포착도 어렵고 수집으로 연결시키기는 

더욱 어렵다. 법규에도 불구하고 생산현황을 

수기통보 방식에 의존했던 이유 중 하나는 기

록생산시스템에 통보대상 기록물을 등록할 방

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업무관리시스템은 문서

의 생산․결재․등록 등에 최적화된 기능을 

제공한다. 생산현황 통보대상 중 문서만이 통

보파일을 전자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것은 문

서가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될 수 있었기 때문

이다. 따라서 수기로 통보되는 6종 기록물의 전

자통보를 위해서는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설계해야 한다. 

업무관리시스템의 등록기능 구현은 통보대

상의 기록관리 메타데이터의 설계를 전제로 하

여야 한다. 메타데이터는 최소한의 요소로 기

록물의 필수정보를 표현하고 반복적 기술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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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하는 것이 기록시스템 표준들의 권고사항이

다. 가령 MoReq 2010 등 기록시스템 표준이나 

메타데이터 표준들에서는 메타데이터의 상속

을 통해 반복 기술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기록물 등록은 요구항목과 형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절제된 메타데이터를 업무관리시스

템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른 

방식으로 생산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통보대상에서 과감히 제외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필요한 대상이라면 

중복 요소를 최소화하고 메타데이터를 재사용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하여 업무관리시스템

에 구현해야 할 것이다.

4.3 전자통보 규격의 개선

세 번째로 제안하는 개선방안은 현재의 전자

통보 규격을 변경하고 표준화하는 것이다. 기

록생산시스템에 수기통보 기록물의 등록기능

을 구현 하더라도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은 현

재의 전자통보 규격을 변경하지 못하면 제도의 

운영을 정상화시키기는 어렵다. 파일의 용량 

과다, 중복요소의 반복 사용, 비가독성, 계층 표

현의 제약 등의 문제점들은 모두 TXT 기반 규

격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되었다. 이 한계는 

전자통보 시 다양한 오류를 발생시켰으며 오류

조치에 많은 자원을 소모시키고 있으므로 규격

의 변경은 시급하고 필수적인 방안이다.

전자통보 방식의 규격은 생산현황 제도가 요

구하는 모든 기록물 계층의 메타데이터를 포함

하고 이기종 시스템 간에 교환되어 아카이브 시

스템에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변경

될 규격의 핵심은 이 모든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요건을 만족하는 파일 형식이어야 한다.

생산현황 통보파일의 물리적 실체는 기록관

리 메타데이터를 담고 있는 파일이다. 기록관리 

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메타데이터 요소를 설계

하는 것 못지않게 이 파일의 포맷은 매우 중요

하다. 왜냐하면 파일의 포맷이 이기종 시스템 

간의 교환과 활용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통보파일의 포맷을 결정할 때 고려되

어야 할 4가지 요건이다. 첫째, 기록의 다양한 

계층을 유연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확장 가능

해야 한다. 둘째, 적용되는 기술이 범용적이고 

공개된 형식으로 시스템 간 상호운용이 가능해

야 한다. 셋째, 파일의 저장과 교환이 쉬워야 한

다. 넷째, 시스템과 사람이 모두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 네 가지는 현행 통

보파일 규격의 한계를 극복하고 오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이므로 이를 기반

으로 파일형식을 포함한 표준규격을 확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5. 맺음말

기록물 관리지침에서 설명하는 생산현황 통

보방식은 전자와 수기통보 방식이 복잡하게 섞

여 있어 생산현황 통보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들마저 혼란스럽게 만든다. 전자통보 방식은 

각 시스템 별로 다르고 15개 서식은 전자통보 

유형까지 수기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기록관

리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미비하여 파

악 자체가 어려운 기록물의 생산현황을 취합하

고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현재의 방식은 신뢰

받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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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법이 정한 생산현황 제도의 목적

과 운영방식은 명확하다. 제도의 법정 목적은 

생산현황을 통보받아 수집에 활용하는 것이며 

그 운영방식은 기록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 방

식이어야 한다. 이 제도가 핵심기록의 생산여

부를 확인하고 취약한 기록관리 분야를 계도하

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어도 현재의 운영방식으

로는 목적이나 숨은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한계

가 있어 보인다. 제도의 취지가 고매할지라도 

방법론이 미비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지금이라도 알려진 기록관리 방법론을 참조하

고 국가적 기록관리 역량을 집중하여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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